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62380 18 12 17 10.5 57.5 1 2.94% 5 34
562188 17.5 11 18 10 56.5 2 5.88% 4
563528 15.5 10.5 18 11 55 3 8.82% 3
562576 15.5 8 17 12 52.5 4 11.76% 5
556423 14.5 11 15 11 51.5 5 14.71% 4
563199 16 10 16.5 8.5 51 6 17.65% 5
562176 12.5 12.5 16.5 9 50.5 7 20.59% 4
556383 17 9 17 7 50 8 23.53% 4
562320 16 11.5 14 8.5 50 8 23.53% 4
563195 16 10.5 15 8.5 50 8 23.53% 4
562578 16 8.5 16.5 8.5 49.5 11 32.35% 4
562350 15 8.5 16 8 47.5 12 35.29% 5
562508 17 8 14.5 7.5 47 13 38.24% 4
561281 12.5 8.5 16 9.5 46.5 14 41.18% 4
563029 13.5 8 17 8 46.5 14 41.18% 4
563288 17 9.5 15.5 4.5 46.5 14 41.18% 5
562734 14.5 10.5 16 5 46 17 50.00% 5
562358 13.5 6.5 16 8 44 18 52.94% 5
563474 15 7 17.5 4.5 44 18 52.94% 5
562403 13.5 6.5 14.5 9 43.5 20 58.82% 4
563033 13.5 9 15 5 42.5 21 61.76% 3
563002 14 6 14 8 42 22 64.71% 5
556219 13 6.5 13 9 41.5 23 67.65% 4
562305 15 5 12 9 41 24 70.59% 5
562397 15 2.5 15 8.5 41 24 70.59% 4
562189 12 7 14.5 7 40.5 26 76.47% 4
562342 12 10 10 7 39 27 79.41% 3
562924 15.5 0 16 5.5 37 28 82.35% 4
562408 10 8.5 11.5 6.5 36.5 29 85.29% 5
562326 12.5 5 11.5 5 34 30 88.24% 4
562354 13.5 0 13 6 32.5 31 91.18% 5
562372 11.5 9 2 9.5 32 32 94.12% 5
562349 4 0 18 8 30 33 97.06% 5
562469 14 0 0 0 14 34 100.00% 4

박형준 / 5월 / 기출GS / 1회



박형준/5월/기출GS/1회/1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안녕하세요. 박형준 특허법 기출GS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특허법 기출은 

그 러프함을 경험해보지 않고 시험을 치를 경우 높은 확률로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과목보다도 기출의 중요성이 높으니 이번 기회에 

출제 스타일에 보다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1번은 간접침해 관련 논점

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의 경우 전용품의 공용성과 전용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성요소가 부가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 경우 이용침해 관련 판례와, 전용

성 관련 구성요소 부가된 경우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판례들을 통해, 을

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주시면 됩니다. 판례가 존재하는 사안인 만큼, 판례 

확실히 적어주시는게 득점에 유리합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균등침해 관련 간접침해 판례를 작성해주시고, 7점 분량에 맞게 간접 

침해에 해당하는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논점은 대부분 잘 찾아주셨으나, 분량

을 채우지 못한 답안이 다수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적당히 양 맞추어 써주

시는 것이 방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 설문 3

  설문 3은 특허권자 갑의 전용품 양도로 인한 권리소진이 주논점입니다. 이때, 

문제에서 갑의 특허발명이 방법발명으로 주어졌으므로, 방법발명의 권리소진에 

대해 두껍게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들 통통하게 그리고 그에 맞

춘 포섭도 충분히 작성해주신 경우 좋은 점수 드렸습니다. 



   (4) 설문 4

  설문 4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간접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

의가 주논점이었습니다. 판례는 간접침해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

에 대해 보호범위 속부판단과 무관함을 이유로 비판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논

의를 작성해주신 분들이 가장 물어보는 것을 명확히 작성했다고 판단됩니다. 

  논점을 놓치신 답안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존재한다는 점 잘 기억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3. 소결

  간접침해 논점은 정말 자주 출제되는 A급 논점인만큼, 충분히 대비해서 가셨

으면 합니다. 혹시 논점 놓치신 분들도 오답노트나 기본서에 표시하여 실제 시험

에 출제될 경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준/5월/기출GS/1회/2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2번은 FRAND 선언 관련 논점으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그 중

요도를 낮춰 준비하는 논점인만큼, 작성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우셨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판례를 높은 현출도로 작성해주신 답안이 많았습니다. 채점하

면서 느낀점 작성해보겠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은 FRAND 선언을 한 특허권자가 허락받지 않고 실시한 자에게 침해금

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FRAND 선언을 한 자

의 특허는 무조건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오해하신 답안을 작성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나, 합리적으로 실시료 산정하여 성실하게 

협상 시도를 하는 자에게 침해금지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니, 결론 정도만 알고 가

셨으면 좋겠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FRAND 선언을 한 자의 특허권 행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를 묻고 있

으므로, 특허법상 권리남용 관련 판례와 함께, 단순히 FRAND 선언한 것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흐름으로 작성하신 경우 가장 인상이 좋

았습니다. 

   (3) 설문 3

  설문 3은 FRAND 선언을 한 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대해 

묻는 문제로, 해당 논점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판례의 결론대로, 보전의 필요성이 흠결되어 가처분은 승인될 수 없

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답을 틀리셨는데, 결론 정도 알아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의 요건인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각각 검토해주신 

답안이 가독성이 좋았습니다. 



3. 소결

  FRAND 선언과 같은 짱돌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출제될지 알 수가 없으므로, 

대비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과도한 짱돌 대비는 자칫 강약조절

에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나치게 짱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경계

하면서, 각자의 시간과 여유에 맞춰 최소한의 목차 또는 결론 정도만 숙지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형준/5월/기출GS/1회/3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3번은 정정심판 및 정정청구 관련 논점이었습니다. 해당 부분 역시 자주 

출제되는 A급 빈출 논점이므로, 많은 연습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은 특허의 정정제도에 대한 단문 문제였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정정심

판과 별도로 특허의 정정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도 작성하라고 한 만큼, 판례가 

판시한 취지를 꼭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단문의 경우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독성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허 정정제도에 대한 일반론을 작성함에 있어, 성격이 다른 정

정심판과 별도 정정제도 사이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작성해주신 답안이 가독성

이 좋았고, 또한 주체적, 시기적, 객관적 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해주신 분들도 가

독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정정심결 확정이 재심사유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법원

은 정정 전 특허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법원의 판단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

다는 점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재심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해당 전합 판례

를 작성하지 않은 답안도 다수 있었습니다. 

 

   (3) 설문 3

  설문 3의 사안의 경우 특정 판례 사실관계가 그대로 주어졌으므로, 해당 판례

를 꼭 작성해주셔야 하고, 함께 관련된 조문인 164조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조문 판례 사안의 기본 구조로 작성한 경우가 가장 가독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4) 설문 4

  설문 4는 결헙발명의 진보성 위반 극복조치 중, 진보성이 인정됨을 다툴 때, 

반박할 수 논리를 문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성 판단방법 관련 판례들을 

충분히 작성해주시고, 해당 판례들에 기초하여,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주

시면 되는데, 이때 다각적으로 반박논리를 작성해주신 답안이 인상이 좋았습니

다. 

  진보성 판단방법에 대한 일반론만 두껍게 작성하신 답안도 꽤 있었는데, 해당 

판단방법을 기초로 어떤 반박을 할 것인지를 작성하는 것이 사안포섭이니, 빼먹

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할지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3. 소결

  설문 1번과 같은 단문 문제 역시 내용은 잘 알더라도 처음 맞닥뜨릴 경우 한

번에 가독성 좋게 쓰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시험이 누

가 더 실제로 많이 아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자신이 아는 내용을 잘 적어내느냐를 

평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

다.



박형준/5월/기출GS/1회/4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4번은 공지예외주장제도 및 국내우주, 조약우주가 혼합된 이익제도 관련 

논점이었습니다. 이익제도의 경우 4번문제처럼 날짜가 여러개 나와서 매우 헷갈

리게 하므로, 타임라인을 그리는 등, 실수를 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의 경우 직접 권리자가 공개하지 않더라도, 제 3자의 공지를 용인할 의

사가 있다면 의사에 의한 공지라고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복수의 공지가 있는 경우, 최초 공지로부터 1년 이내 적법하게 공지예외

주장할 경우, 해당 공지예외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결론은 잘 맞춰주셨으나, 논리 흐름이 일부 부정확한 답안이 보였습니

다.

   (2) 설문 2

  설문 2-1의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보호받기 위한 방법을 물었으므로, 국내 우

선권 주장이 주논점이었습니다. 대부분 논점을 잘 찾아주셨으나, 사안 포섭시에 

이렇게 날짜가 주어진 경우, 그냥 “국내우선권 주장하면 된다.”가 아닌 구체적

으로 언제까지 출원해야 하는지 날짜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량발명은 선출원일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개량의 정도에 따라 최초공지에 의

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원 날짜를 정함에 있어 주의가 필

요합니다. 

  설문 2-2는 조약당사국 선출원이 존재하므로, 조약우주가 주논점입니다. 해당 

설문 역시 날짜를 넣어서 등록받기 위해 언제까지 출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포섭하시는 것이 인상이 좋습니다. 



3. 소결

  기한이 굉장히 중요한 이익제도의 경우 날짜와 함께 출제될 경우, 타임라인을 

명확히 잡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우주와 조약우주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숙지하셔서 잘못된 결론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셨

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주도 GS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

다!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